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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략SW팀 강석원팀장  (750-2520)            송유경 사무관 (750-2523) yksong@mic.go.kr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시범사업 실시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마련 -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거래인

증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거래인증사업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거래인증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서류 및 세부적인 지정신청 구비기준 

규정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거래인증사업 지원업무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 ▲약관 제공 및 보호조치 등 거래인증기관의 업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범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시범사업자의 선정 등이다.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9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 SBSi와 한솔교육, 한국

정보인증 등의 제1차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란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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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비대면 거래이면서 콘텐츠의 거래 여부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거래 당사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상 거래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끝.


